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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회의 개요

1.회의 목적

◦ 우리 청과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신 통계기법의 상호 전수․

습득,각종 통계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및 국가통계 발전 도모

※ 1993년 양 기관이 상호협력약정 체결 및 상호 방문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각 1회씩,총 2회의 협력회의를 개최

◦ 양 국의 국가통계제도와 통계법령,통계조정제도,통계교육

제도 등에 대한 상호 소개 및 집중적인 토의를 통한 시사점

도출로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에 기여

2.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2007.5.14(월)～ 5.21(월)

◦ 장 소 :북경시,귀양시(귀주성),계림시(광서장족자치구)

3.대표단 구성

◦ 단 장 :제정본(통계정책국장)

◦ 단 원 :김한식(서비스업동향과장),송성헌(통계정책과),

김시윤(국제통계협력과),홍연권(통계협력과)

4.회의 주제

◦ 중국의 통계법 및 통계제도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통계활동관련 법령체계,통계법령

개정절차 및 주요 내용,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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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통계교육제도

-중국의 통계교육 체계,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의 구성 및

기능,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 실시 현황 및 방향

◦ 중국의 통계조정제도

-통계작성의 승인관련 제도,국가통계 조정담당기관,통계

결과의 공표제도,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통계작성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제2차 한중독 공동세미나 개최

-’07.7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중국,독일 통계청(국)

주최 공동세미나의 개최 시기,방법 등 협의

5.주요 일정

◦ 5.14(월):출국 및 중국 북경시 도착

◦ 5.15(화)～5.16(수)

-중국 국가통계국 방문 및 회의안건 설명․토론 등

◦ 5.17(목)～5.18(금)

-귀주성 방문 및 귀주성 통계국과 상호 업무소개 등

◦ 5.19(토)～5.20(일)

-광서자치구 방문 및 광서자치구 통계국과 상호 업무소개 등

◦ 5.21(월):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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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회의 내용

1.중국 국가통계국

(1)중국 국가통계국 주요 참석자

◦ XieFuzhan(국장)

◦ XieHongguang(부국장)

◦ DuWeiqun(국제합작사사장)

◦ ZhangJun(국제합작사부사장)

◦ XiaRongpo(통계교육중심부주임)

◦ LiuHeng(정책법규사부사장)

◦ AnYuhuan(국제합작사처장)

◦ ZhengYunyang(농촌사조연원,통역)

◦ 그 외 통계설계관리사,통계교육중심 직원 등 다수

(2)중국의 통계체계

1)통계기구 조직체계

□ 정부통계기구

◦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통계기구로서 국가통계국이 있고,

국무원 산하의 농업부,상무부 등에 사(司)또는 처(處)

급의 개별 통계기구가 설치

◦ 지방정부는 종합통계기구로 성(省)에는 통계국,地市 및

縣市,鄕鎭에는 통계참,통계조가 구성되어 있고,개별

부서별로 통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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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국 조직 현황

◦ 행정기구 :18개 사(司)급 부서

-국민경제핵산사에서 국민계정(GDP)작성

-국민경제종합통계사에서는 통계연감 제작 및 대외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

-고정자산투자통계사는 건축업에 관한 통계,전 사회적인

고정자산투자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

-정책법규사에서는 통계법 작성과 이행검사,중국통계의

발전방향 연구 등의 업무 수행

판공실(사무실(처))

정책법규사

국민경제종합통계사

공업교통통계사

무역외경통계사(무역대외경제통계사)

사회화과기통계사(사회및과학기술통계사)

도시사회경제통계사

재무기건사

기관당위(기관당위원회)

국제합작사

통계설계관리사

국민경제핵산사(국민계정사)

고정자산투자통계사

인구및취업통계사

농촌사회경제통계사

인사사

이․퇴․휴직간부국

감찰국

주)괄호 안은 편의상 우리말로 번역한 명칭임

◦ 사업기구 :12개 중심(中心;센터),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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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업조사중심(서비스업조사센터)

국제통계신식중심(국제통계정보센터)

통계교육중심

통계자료관리중심

중국통계신식복무중심(중국통계정보서비스센터)

중국통계출판사

보사중심(총조사센터)

계산중심(정보처리센터)

통계과학연구소

기관복무중심(기관서비스센터)

중국경제경기관측센터

중국통계신식보사(중국통계정보사)

주)괄호 안은 편의상 우리말로 번역한 명칭임

◦ 국가통계국 파출기구

성급 조사총대 :조사총대 31개 +건설병단 1개

부성급성시(시급)조사대 :15개

성시급(시급)조사대 :318개

현시급(군급)조사대 :887개

-파출기구는 국가통계국에서 직접 관리(인사,재정 등)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성시가계조사 등

표본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되,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하기도 함

※ 지방정부 통계조직은 자체통계조사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나,

자체통계조사는 아직 많지 않다고 함

※ 국가통계국에서는 보통 성 수준까지의 조사를 관리하나,통계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현 수준까지 관리한다고 함

□ 비정부통계기구

◦ 업종별 협회가 있음

-무역촉진회(무역협회),공소합작종사(농업협동조합),전력협회,

기업협회(상공회의소)등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직접 관할하지는 않으나,정부에서

통계작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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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위탁조사가 많으며,정부의 요구에 따라 통계

조사 실시

◦ 업종별 협회 조사기구

-통계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과 동일

하게 공상국에 등록하면 됨

-다만,외국과 합작하거나 외국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통계국의 비준 필요

□ 통계기구간 역할분담

【통계기구간 분공원칙(分公原則;역할분담 원칙)】

∘국가는 집중통일적인 통계체계를 수립하고,통일적인 영도(지도)

와 각 분급 통계관리책임체계를 실행한다.

∘국무원은 국가통계국을 두고 전국의 통계업무의 영도와 협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각급 인민정부,각 부문과 사업조직은 통계임무의 수요에 근거

하여 통계기구를 설치하고 통계인원을 둔다.

∘성급 성 이하 지방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업무상 상급 통계부문

의 영도(지도)를 받는다.

∘각 부문통계기구는 통계업무상 동급 정부통계부문의 영도(지도)

를 받는다.

∘업종협회통계기구는 정부유관부분의 위탁을 받아 정부통계와

유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국가통계국

-국가통계조사계획의 수립,전국범위의 통계조사에 대한

승인 및 진단

-국가통계조사의 실시 및 전국범위의 통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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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 사회발전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의 실시 및

통계감독 실시,국민계정의 개발

-국가통계표준과 통계조사제도의 제정,국무원 각 부문

통계조사항목의 관리

◦ 지방정부 통계국(성 및 성급 이하)

-당 행정구역 범위 내 통계업무에 대한 승인 및 진단

-지방통계조사 실시,해당 행정구역 범위 내 통계자료 제공

-해당 행정구역 범위 내 경제와 사회발전현황에 대한

통계분석,통계감독의 실시,지역국민계정의 개발

-해당 지역의 각급 부문통계조사항목의 관리

※ 인사,예산상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으나,업무상은 독립하여

국가통계국의 지도를 받음

◦ 부문통계기구(개별 부처 등)

-해당 부문의 통계업무의 실시 및 협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통계조사업무를 완성,해당 부문의 통계조사계획의

제정 및 실시,부문통계자료의 제공

-해당 부문의 정책계획 및 집행에 대한 통계분석과 통계

감독 실행

-해당 부문 통계조사항목의 관리

※ 부문통계의 전국조사 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부

문이 책임을 지며,전체적으로 국가통계국의 지도를 받음

☞ 지방에는 국가통계국의 파출조직,지방정부 통계국,각

부문의 지방통계조직이 각각 별도로 존재.다만 조사

계획 수립 시 국가통계국 또는 성급 통계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최종적으로는 국가통계국에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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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통계기구의 인력

◦ 국가통계국

-국가통계국 행정부서와 사업부서는 약 1000명(공무원은

280명),파출기구는 약 19,000명

-행정부서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반면,사업부서는

비공무원으로 구성

-사업부서 중 복무업조사중심과 보사중심의 직원은 거의

공무원에 준해 처우 및 관리하고,다른 사업부서(산하기관

성격으로 판단됨)의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됨

․복무는 별 차이가 없으며,보수는 사업부서 직원이

공무원보다 높음

․퇴직 시의 연금 및 의료보호 등 보상에서 차이가 나나,

사업부서 직원도 퇴직 시 공무원으로 신분전환 가능

◦ 부문통계기구

-처급 기구 3～5명,사급 기구 20명 안팎

※ 업무량에 따라 기구의 크기가 다름

◦ 성 통계국 및 조사총대

-각각 130여명으로서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절반 정도씩 구성

◦ 시 통계국 및 조사대

-각각 30～50명

◦ 현(우리나라의 군)통계국 및 조사대

-각각 10명 안팎

◦ 향진(우리나라의 읍면동)통계인원

-각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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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의답변내용】

◦ 각 산업별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책임과 중복성에 대해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고 대규모로 진행되며,모집단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통계는 국가통계국에서 시행하고,일반적인 통계

는 각 부문이 시행

-기관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으며,부서간에 산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국가통계국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하지만 부문의 수요에 따라

통계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움

◦ 통계결과 공표 시 사전협의 문제

-내부자료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외부로 발표하는

경우 국가통계국의 권위를 인정하여 사전 협의

-통계에 관해 통계법이 최고의 규범

◦ 작성비준(승인)대상에 1회성도 포함여부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조사는 모두 비준 대상임(순수 설문

조사 등은 제외)

◦ 국민계정의 생산에 관해

-한국은행과 다르게 중국 인민은행은 부채,자산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통계만 생산(국가통계국에 보고)

◦ 국가통계국과 각 부처 생산통계에 관해

-공업,농업,건축업,상업 등 주요 통계는 국가통계국에서 담

당하고,위생 등 개별 부문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

※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국가통계국과 개별 부처간 업무 영역이

미확정되어 통계작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데,부처간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함.협의가 잘 안 되면,非法調査로 봄.비법조사는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대외홍보는

국가통계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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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계조사 지표체계

◦ 국민경제핵산시스템(93'SNA)

◦ 업종통계지표체계(국민경제 각 산업(20개)의 생산경영 기본지표

로서 종사자수,산출,수입,손실,재무 등)

◦ 전문통계지표체계(인구,과학기술,농촌,도시,노동임금,사회

보장,농촌가구,투자,환경 에너지 등)

◦ 통계표준체계(행정구역분류번호,산업분류,도농표준,기업분류

유형,직업분류 등)

3)통계조사항목체계

◦ 정부통계부문은 사회 각계의 통계정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계조사계획을 제정

◦ 통계조사계획은 구체적으로 국가통계조사항목,부문통계

조사항목과 지방통계조사항목 등 3종의 유형이 있음

□ 국가통계조사항목

◦ 국가통계국 또는 국가통계국이 국무원의 유관부문(다른

부처 등)과 공동으로 계획하여 국무원 심의에 보고

◦ 현재 국가통계항목의 포괄 내용

-농업,경제,인구 등 3개 총조사,5년 주기의 투입산출

조사,1%인구조사,국민계정,전국(도시,농촌)가계조사,

가격(물가)통계,농업․공업․건축업 등 주요국민경제

업종 통계 등 20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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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통계조사항모

◦ 국무원 유관부문이 계획하고 국가통계국 심의에 보고

또는 신청(그중 중요한 것은 국무원 심의에 보고)

◦ 통계활동을 하는 부문은 약 80개 정도이며,부문통계조사

항목은 약 400개임

□ 지방통계조사항목

◦ 지방정부 통계국 또는 동급 유관부문과 공통으로 계획

하고 지방정부에 심의 보고

◦ 국가통계조사항목의 조사표 구성 및 내용,통계표준,조사

범위,조사주기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통계조사

항목은 지방통계조사항목으로 간주

◦ 지방정부가 위탁을 받아 상업적으로 작성하는 조사항목은

제외

□ 일반통계조사항목관리

◦ 관리기관

-국가통계국 통계조사항목 심의 소조

-심의소조 사무기구(국가통계국 통계설계관리사)

※ 통계에 대한 관리업무는 "설계관리사"에서 수행하며 그 안에

부문관리처,지방관리처가 있어 각각 부문통계와 지방통계의

비준 및 관리업무를 담당

◦ 법규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및 《실시세칙(시행규칙)》

(1983년 제정,1996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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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항목심사관리규정》(국가통계국문건,1998)

-《임시부문통계조사항목관리방법》(국가통계국국장령,1999)

-《지방통계조사항목관리규정》(국가통계국문건,2005)

◦ 관리절차

-신청서 제출(목적,경비예산,내용,범위,주기 등)

-심의(15일,workingday)

-회신(비준,수정후비준,불비준,승인,수정승인,미승인)

◦ 관리원칙

-경비의 확보

-과학적인 방법

-유사․중복성이 없을 것

-부문의 직능과 일치할 것

-중대한 통계조사항목은 반드시 시험조사를 거쳐야 함

◦ 사후감독

-법정표식 :조사표번호,작성기관,비준기관/검토기관,

비준(우리나라의 통계작성 승인)번호/접수번호,

유효기간 및 중지시기를 포괄함

-사후감독 :정기공표,정기검사,의법처리

4)통계조사의 실시

□ 총조사의 실시

① 총조사 기구의 설립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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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관부문(철도부,민항,중국인민은행 등)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시 인민정부

-현 인민정부

-향진(읍면에 해당),가도(동에 해당)인민정부

② 총조사 방법과 업무추진 방안 수립

③ 총조사 동원 및 사회홍보 진행

④ 총조사 조사원의 채용 및 교육

⑤ 현장조사의 실시

⑥ 사후 품질 검사

⑦ 데이터 입력 및 처리

⑧ 데이터베이스 확립

□ 정기성 통계조사의 실시

① 공문 시행

-국가통계국에서 성급 통계국과 국무원 유관부문에 공문

시행

-국무원 유관부문 단독으로 또는 국가통계국과 합동으로

성급 통계국 및 유관부문에 공문 시행

-지방정부 통계기구에서 하급 지방정부 통계기구 및 유관

부문 또는 조사대상에 공문시행

② 조사방법

-전면조사(전수조사)

※ 보고방식을 통한 조사가 많이 시행

-표본조사

※ 국가에서 직접 모든 표본을 선정하거나,국가에서 표본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방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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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조사방법

-행정보고 및 방문조사,우편조사,전화조사,인터넷조사

(대형기업에 대해 3~4년 전부터 시작)

④ 데이터 내검

⑤ 데이터 처리

⑥ 상급 보고 및 데이터의 검사 접수

□ 중국의 주요 통계조사 실제사례 :【붙임자료 1】 참고

(3)중국의 통계법제

□ 통계법 체계

◦ 통계법률

-1983년 제정,전국인민회의(상무위원회)에서 비준,통계와

관련된 최상위의 법률

◦ 통계행정법규

-국무원에서 비준,각종 총조사 집행세칙,통계조사표

관리방안 등

◦ 지방통계법규

-지방입법기관에서 비준,모든 성시에 존재,상위 2개

법규의 기본원칙을 준수

◦ 통계규장

-국무원 각 부문의 각 내부 통계활동 관련 규정

-통계국에는 19개가 있음.통계조사항목관리방법,통계

종사인원관리방법,통계자료관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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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의 주요내용

◦ 통계업무의 기본원칙

-통일성 :국가는 통일적으로 통계관련 업무를 수행

-독립성 :각 지방의 간부(지도자)들은 통계업무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음

-과학성

◦ 통계관리체제와 통계조직제도

-“통일적인 지도,분급 책임(책임의 위임)”

-국가통계국의 설립

-지방 각급 통계기구의 설립

․통계법에는 현급 이상 모든 정부에 독립적인 통계조

직이 있어야 함을 규정

※ 각 지방통계조직 설립은 각 지역 통계법규에 규정

․업무상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지만,실제

업무상으로는 국가통계국의 지도를 받음

․통계담당인력을 임명하는 경우 상급 통계국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각급 정부의 통계국과 다른 기구와는 동일한 지위를

가짐

-부문 통계기구의 설립 또는 통계책임자를 지정

․통계조직이 큰 경우 통계사가 별도로 존재.업무량이

적은 경우 계획사 안에 통계처를 두는 경우도 있음

◦ 통계조사항목관리제도

-국가통계조사항목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며 대규모로 진행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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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통계조사항목

․각 부문이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통계국과 협조하여

수행

․일반조사는 국가통계국의 비준을 받으며,중대조사의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받음

․기존 통계조사와 중복될 경우 국가통계국의 심사를

받음

-지방통계조사항목

․지방정부 통계국에서 관리

◦ 통계자료관리제도

-통계자료비밀제도(제15조)

-국가비밀 :과거에는 많았으나,점차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

-상업비밀

-개인,가정단위 조사자료

※ 국가비밀과 사인에 대한 비밀은 잘 보호되고 있으나,기업의

비밀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아,기업 통계에 대해 비밀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 통계법률책임제도

-적시에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법적 책임

․통계자료의 허위보고,늑장보고

․통계자료의 위조,조작

․반복적인 통계자료의 보고기한 미준수

․통계자료 제공의 거부

․유관 비밀보호규정의 위반

․통계조사표 공표제도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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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의답변내용】

◦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관련

-통계법 집행업무와 관련,현급 이상 정부의 통계국에서 위법
적인 통계행위에 대해 집행

-기타 부문은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통계국에 신고하고,통계
국은 조사 후 의법 집행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소송법에 근거

-2006년 18,000건의 조사불성실(거부,늑장보고)등이 발생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각 부문의 조사가 너무 많아 새로운
통계에 대한 응답거부가 많음

․현재까지 기업체의 협조는 좋은 편이며,행정적으로 설득방
법을 주로 사용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불복 시 법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통계국과 응답자 모두 가능하며,공민(일반
인)은 거의 불가능)

◦ 응답거부 시 처리방법 관련

-응답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응답자에 대해 설득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

․실제 행정조치 혹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있음

-벌금을 내고도 계속 응답거부 시 어떻게 처리?

․한 번에 내는 벌금이 기업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부과
하므로 기업의 응답거부는 거의 없음

․기업이 벌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기업
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 벌금 부과 후에
도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은 없음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통계법 개정 시 벌금 상한액을 올리고,다른 조치방안
을 구상 중임

․개인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이 우선되며 추후 표본을 바꾸는
경우도 있음

-민간기관의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통계법은 정부기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현재 민간의
통계활동에 대해 관리방안이 없음.향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함

․민간통계관리방안은 통계활동을 하는 민간업체의 설립등록에
관한 것으로,일반적인 기업과 같이 공상국에 등록(한국의
사업자등록과 유사)

․단,외국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의 위탁을 받는 등 외국
과 연계된 경우는 국가통계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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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중국 통계법에 존재하는 문제점

※ 자료없이 구두 설명 및 질문형태로 진행

◦ 계획경제시대인 1983년에 제정되고,1996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이후 많은 사회변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보호 미약

-기업 등의 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상에는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이 명확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통계부처와 사회통계조사기구등에서 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

◦ 조사항목비준권한상의 문제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모든 조사항목을 국가통계국에서

비준함에 따라 혼잡비용 발생

※ 현급이상 통계국은 해당 관할구역내의 통계에 대해서 승인 권한

-일부 통계의 질적인 문제와 함께 통계에 대한 통일적

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정부명의로 발표되는 통계에서도 일정한 혼동과 질적인

문제가 제기

◦ 법적 책임도 미약

-현행법은 조사대상자가 불응하는 경우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처벌 중심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없어 실제 집행하는 데 어려움 발생

․예컨대,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발생 시의 처벌규정이 구체적

이지 않아 통계법 집행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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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및 관련 규칙에 원칙적인 내용이 많고,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집행에 애로사항 발생

-예컨대,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발표해야한다는 내용은

있으나,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향후 개정계획

◦ 2004년부터 전국인민대표회의서 개선을 검토 중

-비밀보호 강화와 통계조사항목에 대한 비준 등 심사

권한을 상급기관으로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중국 통계법 내용은 【붙임자료 2】 참고

(4)중국의 통계교육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

□ 설립 개요 및 기능

◦ 설립 개요

-1986년 4월,국가통계국 통계간부훈련센터 설립

-1996년 1월,통계교육센터로 개칭

-통계교육센터는 국가통계국 산하의 司級 사업단위로서,

주요 기능은 전국의 통계교육훈련과 통계교육훈련 조

직영도와 관리사업 수행

-예산은 국가예산 사용,구성원은 준 공무원으로서 대우

는 공무원과 거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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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교육센터의 기능

-전국통계교육훈련의 기획과 규정 제정

-전국 정부통계 계통 간부들의 통계관련 훈련,통계인의

훈련사업,일반인 통계지식 보급교육

-통계교육센터 내에 있는 국가통계국 훈련학원 관리

-전국 통계교재의 편집․출판사업,통계계통의 외국지식

도입 사업

◦ 국가통계국 훈련학원

-국가통계국 산하의 사업단위로서 1985년 3월 설립.

-TV를 이용해 교육 실시,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한 온라인(인트라망)교육 실시

□ 통계교육대상인원

◦ 전문통계인원 :국가통계국 소속 직원(행정기구,사업기구,

파출기구)약 2만명

◦ 겸업통계인원 :약 300만명

□ 국가통계국 통계교육훈련 내용

◦ 국가통계국 본부의 약 1000여명 교육대상 :교관요원

◦ 재직통계인원의 훈련 교육

-地(市)급 통계국장연수반 :1980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

-성 통계국장 훈련반 :그간 약 700명 이수

-지구급 통계국장 훈련반 :그간 약 1100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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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사원에 대한 훈련

-1998년부터 교육이수 인원이 180만 명 정도임.매년 약 15

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통계기초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 통계관련 직업에 취직하려면 국가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취직 허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그에 관련된 교육 실시

※ 기존 조사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계속 실시 중.자격증은 계속 유효

하나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

(5)제2차 한중독 공동세미나

◦ 중국대표단의 방한 일정

-7월 24일(화)인천공항 도착

-7월 29일(일)중국으로 귀국

※ 구체적 비행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결정되는 데로 통보

-지방 시찰지는 경주로 결정(KTX이용)

◦ 한중독 공동세미나 일정에는 전적으로 동의

◦ 한중 양자통계협력회의 회의(7월 27일)주제는 아래와

같이 제안

-한국 통계시스템 발전 계획

-통계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사용

-한국의 통계교육 및 훈련.특히 한국통계청의 통계교육

원과 정기적인 교류 희망

◦ 대표단 명단은 아래와 같음

-단장 Mr.XieFuzhan(謝伏瞻 先生)중국 국가통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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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DuWeiqun(杜?群 先生)국제협력사 사장 대리

-Mr.SongYuezheng(宋躍征 先生)무역 및 역외경제

통계사 사장

-Mr.GengQin(耿勤 先生)산업 및 경제통계사 사장

-Mr.WenJianwu(文兼武 先生)전산센터 주임

-1명 미정(국가발전위원회 과장급)

◦ 주요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7. 24(화)  입국  인천공항

 7. 25.(수)~26.(목)  제2차 한중독 공동세미나

 7. 27.(금)  제13차 한중통계협력회의

 7. 28.(토)  대구경북지방청 방문 경주

 7. 29(일)  출국 미정

2.중국 귀주성 통계국

□ 주요 귀주성 통계국 참석자

◦ TaoMouli(국장)

◦ LiJianping(판공실주임)

◦ 그 외 종합처,법규처,설관처 직원 다수

□ 귀주성 소개

◦ 귀주성 통계국 국장이 장시간에 걸쳐 귀주성의 통계 및

사회,경제,문화,환경 등에 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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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로 질의답변 실시

◦ 통계와 관련 소개 내용

-최근 서비스업(특히 관광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 관련

통계가 계속 개발․개선되고 있음.국가급 관광통계가

13개나 됨

-산업화로 농촌공동화(특히 청․장년층의 도시 진출)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주소와 거소가 많이 불일치하여 인

구총조사 등을 통한 인구현황 및 동태 파악이 점점 어

려워지고 있음

□ 주요 질의답변내용

◦ 국가통계국과 귀주성 통계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인 통계작성사항은 국가통계국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귀주성의 환경 및 관광사업 같이 성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음

◦ 국가통계와 자체통계 작성 현황은?

-거의 모두 국가통계국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통계

(특히 농업,공업 등의 통계)임

-관경,환경(생태)등 13개 통계만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임

◦ 자체통계 작성증가에 따른 인력,재원 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

-새로운 통계작성 시 인력과 재원 등이 부족하면 국가통

계국의 비준을 받지 못함.항상 고민되고 있는 부분임

-내부용 통계는 예산과 조직이 갖추어질 경우 비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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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음

-외부용 통계는 통계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유사중복

부분은 철저히 제거

◦ 2006년 귀주성에서 신규로 비준된 통계의 수는?

-3개 통계를 국가통계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았음

◦ 현재 귀주성 통계청 직원 수는?

-공무원 90명,사업체 단체 포함 시 130명

◦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음

-우선 설득,지도를 한 후,다음에는 경고,벌금 등 강제

수단을 이용

◦ 귀주성 인구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

-인구통계에는 호적인구,반년 상주인구,1년 상주인구가

있음

-그 중 호적인구는 정확하나,반년 및 1년 상주인구는 주

민들이 호적은 귀주성에 있으면서 실제 다른 성으로 이

주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작성에 어려움

-인구총조사시 기준시점 현재 6개월이 지나지 않을 경우

는 원적지의 인구로 계산

◦ 성차원의 통계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법규는?

-국가통계법에따라 기본적으로 통계업무 수행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성 차원의 통계조례(귀주

성통계조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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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지 또는 성 정부 예산인지?

-모든 통계예산은 귀주성 정부에서 나옴

3.중국 광서장족자치구 통계국

□ 주요 귀주성 통계국 참석자

◦ LiaoXinhua(국장)

◦ LiYan(판공실부주임)

◦ 그 외 재기처,법규처 직원 다수

□ 주요 귀주성 통계국 참석자

◦ 광서장족자치구 통계국 국장이 광서장족자치구의 통계

및 사회,경제,문화,환경 등에 대해 소개

-자치구 인구 구성상 장족,묘족 등 소수 민족이 많고,

최근 산업(특히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 신규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함

-한국 통계청과의 많은 교류를 갖게 되기를 희망

◦ 그 밖에 서로간의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 실태 등에 질의

답변 실시

-통계제도는 귀주성 통계국과 유사

-통계는 거의 국가통계국의 지침에 따라 작성

※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실테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답변내용은

귀주성 통계국과 차이점이 많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



- 26 -

Ⅲ.회의 결과 및 시사점

◦ 중국도 산업화 등 통계환경변화가 급진전되면서 이에 맞는

통계제도 보완 및 통계 개선․개발에 관심이 많음

-2004년부터 국무원 차원에서 통계법 및 통계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 중이므로 향후 몇 년 내에 중국 통계법 및

통계제도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중국 국가통계국 및 교육훈련센터,성 통계국의 직원들은

우리나라 통계청과 계속적인 교류를 희망

-국가통계제도 외에 인구총조사,서비스업통계(관광통계)등

개별통계 작성,IT기술을 이용한 통계의 작성 및 보급방법

등에 관심이 있음

-특히 통계교육센터 직원들은 우리청 통계교육원의 통계

교재 개발,온라인 교육 등 IT기술을 이용한 통계교육방법,

통계교육과정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

※ 우리청 통계교육원과 MOU체결 등을 통한 교류 강화를 강력

하게 요청함에 따라 양국간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귀국 후 이 사실을 통계교육원에 알려주기로 함

◦ 한․중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등 협력․교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당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발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

-대표단이 한국의 국가통계시스템 및 조정제도 등에 대한

발표 자료를 통하여 직접 설명함으로써 상호간에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음

※ 다만,중국 국가통계국(특히 성 통계국)의 경우 아직 영어에 익숙

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 것 같으므로 필요한 경우 한자로 작성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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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중국의 주요 통계조사 실제사례

1.경제총조사

◦ 목적

-제2차,제3차 산업의 발전규모,산업구조 현황 등의 전반적인

파악 및 통계기본단위명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연구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중국인민공화국 역내 제2차,제3차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단위,활동단위와 개인상공경영체(영세소상공인)

◦ 조사항목(제1차 경제총조사)

-법인단위표(16부문,28장,산업별로 나누어 기입,매개 기업은 2~9장

기입),산업활동단위조사표(2장),개인상공경영체(1장)

◦ 조사년도 및 기준시점

-끝자리가 3,8인 년도,기준시점은 12월 31일,조사대상기

간은 조사시점의 당해연도

2.농업총조사

◦ 목적

-농업생산요소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고,농촌과 농민의

기본현황을 조사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략 및 계획

의 연구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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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의 각종 유형의 농업생산 경영단위(가구),

농촌가구 등

◦ 주요조사내용

-농업생산기본단위의 기본현황,농촌인구와 노동력현황(성별,

연령,민족,교육정도 등),업종종사시간,농업용지,농업생산,

농기구설비 등

◦ 조사표 :농가구조사표,비농가구조사표 등

◦ 조사년도 및 기준시점

-끝자리가 6인 년도,기준시점은 12월 31일,조사대상기간은

조사시점의 당해연도

3.인구총조사

◦ 조사목적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과 계획을 제정하고,인구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조사대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 거주하고(반년 이상)있는 자연인

◦ 조사단위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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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구성(제5차 인구총조사)

-단표(전수조사표,19개 지표),장표(표본조사표,19개 지표,

10%표본가구 추출),사망인구조사표(8개 지표),임시거주인

구조사표(5개 지표)

◦ 조사년도 및 기준시점,시기

-끝자리가 0인 년도,기준시점은 11월 1일,사망조사 대상

시기는 전년도

4.농작물 생산량 조사

◦ 조사내용

-양식(양곡),면화(면사),식용유 등 농작물 생산량

◦ 조사방법

-각 성(직할시,자치구)을 총 모집단으로 하여,다단계 대칭

등간격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

․1단계 :각 성에서 표본 현을 선정,전국적으로 856개

표본조사 현을 선정

․2단계 :각 현에서 표본 향을 선정,매 현마다 6-10개

향 선정

․3단계 :각 현에서 표본 촌을 선정,매 향 마다 3-5개

촌 선정,전국 약 2,000개 표본 촌이 선정,촌

단위에서 10개 표본가구 또는 10～15개 표본

필지를 선정하여 실측조사

◦ 조사주기 :분기,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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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축산업조사

◦ 조사내용 :축산물 생산량

◦ 조사방법

-전국 856개 표본조사 현에서 배열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몇 개의 촌을 선정하며,선정된 촌 가운데서 대

규모 목축에 대해서는 전체조사를 실시하며,기타 목축에

대해서는 10개의 농업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 조사주기 :분기,연간

6.도소매무역숙박음식업 조사

◦ 조사내용

-도소매업 판매액,음식업 영업수입과 상품판매액 등

◦ 조사방법

-성(자치구,직할시)을 전체집단으로 하여 4단계 층화확률표

본추출방법 사용

․1단계 :성에서 현(구)를 선정하여 5개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3～5개

현(구)을 선정

․2단계 :현에서 향․진,가도(동읍면)을 선정하여 3개층

으로 나누고,각 층에서 2개 단위를 선정

․3단계 :촌,주민위원회,교역시장을 선정하여 3개 층으로

나눈 후 다시 소규모층으로 나누고,각 소규모

층을 전체 표본과 단순무작위추출법 또는 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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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추출방법을 나누어 적용하여 3～5개 경영단

위를 추출

◦ 작성주기 :1년

7.규모이하 공업표본조사제도

◦ 조사내용

-기업(단위)종사자수,총생산액,판매(영업)수입,납입세금,

임금,감가상각 등

◦ 조사방법

-성(자치구,직할시)을 전체집단으로 하여 층화목록 또는 전

체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사용

-전체 집단을 기업층과 개인상공업체층으로 나눔.

․기업층은 1단계 또는 2단계(현,촌)등간격 또는 단순무

작위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추출

․개인상공업체층에서는 1단계 또는 2단계(현,촌)집락표

본추출방법을 사용

8.농촌가계조사

◦ 조사내용 :농촌가구 가계의 수입,지출현황

◦ 조사방법

-전국 856개 표본조사 현에서 각 현마다 6～14개 촌을 선

정하고 각 촌마다 5～10개 가구를 선정

-또는 각 현에서 3～7개 향을 선정한 후 각 향에서 2～3개 촌

5～10가구를 선정(전국적으로 60,000개 표본가구가 선정)



- 33 -

◦ 조사주기 :월,연도

9.도시가계조사

◦ 조사내용 :시군가구의 가정 수입,지출 현황

◦ 조사방법

-각 성(자치구,직할시)를 전체집단으로 하여 다단계 층화

추출방법을 적용

․1단계 :전국 범위에서 226개 특대․대․중․소도시와

현(군)을 선정

․2단계 :표본 시에서 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일

정한 목표 수의 가도(동)사무소를 선정

․3단계 :표본 사무소 범위 내에서 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일정한목표수의 주민위원회를 선정

․4단계 :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일정 목표수의

가구를 선정(전국적으로 약 25,000가구의 표본을 선정)

◦ 조사주기 :분기,연간

10.인구변동연간조사

◦ 조사내용 :성별,연령,학력,직업,혼인상태,출산 등

◦ 조사방법

-각 성(자치구,직할시)을 전체집단으로 하여,다단계계층확률

추출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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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성에서 현(구)을 뽑아 이를 10개 층으로 나눈

후,인구를 보조지표로 하여 확률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단위(조사구)를 선정.표본단위(조사

구)수는 전체의 30%이상을 점유

․2단계 :현에서 향,가도(동읍면)를 선정한 후 배열등간

격으로 표본단위를 선정

․3단계 :향(가도)에서 촌,주민위원회 전체를 배열등간격

으로 하여 표본단위를 추출

․4단계 :무작위로 1개의 조사구역을 선정하여 전수조사

(전국적으로 120만명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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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1983년 12월 8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통과. 1996년 5월 15

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의 근거로서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제도

제3장 통계 자료의 관리 및 공포

제4장 통계기구 및 통계 요원

제5장 법률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며,통계가 국정과 국력을 파악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도하는 중

요한 역할로서 활용되고,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순리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하여 본 법률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통계의 기본 임무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 및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통계자료 및 통계 자문 의견을 제시하며,통계 감독을 실행하

는 것이다.

제3조 국가기관,사회단체,기업사업조직 및 개인상공사업자 등의 통계 대상은 본

법률 및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실제와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 36 -

허위 보고하거나,은닉 보고하거나,보고를 거부하거나,정시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위조하거나 변조할 수도 없다.자치조직 및 국민은 국가통계조사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사실과 부합하게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통계제도를 집중적으로 작성하고,통일된 지도와 등급에

따라 책임을 지는 통계관리제도를 실행한다.

국무원은 국가통계국을 설립하는데,국가통계국은 조직에 대한 지도 및 국민

통계 작업에 대한 상호 협조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각 부처 및 기업사업조직은 통계 임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통

계기구를 설치하고 통계요원을 배치한다.

제5조 국가는 통계지도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통계조사 방법의 지속적인 개

선,통계의 과학성 및 진실성의 제고를 강화한다.

국가는 통계 정보 처리를 강화하고,전송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현대

화 작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각 지방,각 부처 및 각 단위의 지도자들은 통계기구를 지도 감독하며,통

계요원 및 그 밖의 관련 요원은 본 법률 및 통계제도를 집행한다.통계 작업은

필히 대중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단체나 개인은 허위,부정 등의 위법 행

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권리를 가지며,신고,고발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

에 대하여서는 포상한다.

제7조 각 지방,각 부처,및 각 단위의 지도자들은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이 본 법

률 및 통계제도에 의거하여 제공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자료 계산 또는 원래 자료 상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반드시

보고하여 통계기구,통계요원 및 관련자가 검사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각 지방,각 부처,및 각 단위의 지도자들은 통계기구나 통계요원들이 통계자

료를 위조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도록 무단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할 수 없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들은 지도자들이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

도록 무단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거부하여 본 법률

및 통계제도와 부합하도록 통계 자료를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한 자료의 진실성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들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행하는 직무에 대하여서는 법

률상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지방,부처 및 단위의 지도자도 통계자료를 변

조하는 것에 거절이나 거부 또는 데이터 변조,위조를 거절이나 거부를 하는 통

계요원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보복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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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작업 책임제도를 실행하며,본 법률 및 통계제도

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며,정확하고 정시에 통

계 작업 임무를 완성하며,국가의 비밀을 보호한다.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계조사,통계보고,통계 감독의 직무 권한을 독립적

으로 행사하며,이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제도

제9조 통계조사는 반드시 승인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국가 통계조사의 계획은 국가통계국에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국가통계국과 국

무원의 관련부서에서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며,국무원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

준을 받는다.

부처 통계조사 계획과 부처 관할 계통 내부에 속하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해

당 부처에서 초안을 작성하고,국가통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

에 이를 보고 한다.해당 부처의 관할 계통의 영역을 벗어나는 조사대상은 해당

부처가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통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보

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으며,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국무원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는다.

지방 통계조사 계획은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초안을 작성하

거나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초안

을 작성하고,동급의 지방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는다.

중대한 난관 또는 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당초 정해진 계획 이외의 임시 성격을 갖는 조사를 결

정할 수 있다.

통계조사를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통계조사표도 함께 작성하여 국가통

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국에 보고,심사를 받거나 안을 마련한다.

국가통계조사,부처통계조사 및 지방통계조사는 반드시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

하여야 하며 상호 연관되어야 하나 중복 될 수는 없다.

제10조 통계조사는 반드시 주기적인 센서스를 기초로 하고,경상 표본조사를 위

주로 하며 필수 통계 보고표,중점 조사,종합 분석 등의 방법으로 기본 통계자

료를 보완하고,수집하고,정리한다.

각 방면의 인력,자원 등 각종 역량을 동원하여 국정 및 국력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하는 센서스는 국무원 및 각급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조직통

계기구 및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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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표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기본 통계단위 및 그 분포 상황을 명

확히 조사하고,비준된 표본조사 방법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표본을 추출한다.

기본 단위의 정기통계보고표의 실시는 엄격히 제한된다.통계 데이터를 수집

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중점조사 및 행정기록은 정기통계보고표에서 작

성될 수 없다.

제11조 국가는 통일된 통계기준(표준)을 제정하여,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지표의

의미,계산 방법,분류 목록,조사 양식 및 통계 번호 등의 영역에서 표준화를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 통계표준은 국가통계국에서 제정하거나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표준화관

리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국무원의 각 부처는 보충 성격을 갖는 부처통계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부처

통계표준은 국가통계표준과 서로 상충될 수 없다.

제12조 본 법률과 국가 규정에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조사표에 대하여서는 유관

통계조사 대상은 이에 대한 작성 보고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통계조사를 이

용하여 국가 비밀을 탈취하거나,사회의 공공 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사기 활

동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3장 통계 자료의 관리 및 공포

제13조 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의 범위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국가통계국

으로 하여금 분류하도록 하고,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또는

향,진의 統計員이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부처통계조사의 범위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주관 부처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

책임자가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기업 사업조직의 통계자료는 기업 사업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가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 국가통계국과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규정에 근거

하여 정기적으로 통계자료를 공포한다.

각 지방,각 부처,및 각 단위가 공포하는 통계자료는 본 법률 제13조에서 규

정하는 통계기구 또는 통계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국가 규정의 절차에

따라 검토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국가 통계데이터는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하는

데이터를 표준으로 한다.

제15조 국가 기밀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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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가정에 속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진 조사자료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는 누출될 수 없다.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통계조사 중에 획득한 통계조사 대

상의 영업 비밀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를 진다.

제4장 통계기구 및 통계 요원

제16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독립적인 통계기구를 설립하고,향 및 진 인민

정부는 전임 또는 겸임 統計員을 배정하고 조직 지도 및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통계작업을 책임진다.

제1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향 및 전의 통계원의 관리

체제는 국무원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요원 편제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18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각 부처는 통계작성의 수요에 따라 통계

기구를 설립하거나 유관 기구 내에 통계요원을 배정하고,통계 책임자를 지명한

다.이러한 통계기구 및 통계책임자는 통계 업무상에서 국가통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받는다.

제19조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 통계조사 또는 지방 통계조사의 임무를 집행하고,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받는다.

기업 사업 조직은 초기 통계기록,통계대장을 비치하고 전체 통계 자료의 검사

승인,교부 및 서류 보관 등의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 통계국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

다.

(1)통계조사계획의 작성,전국 또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통계 업무의 배정 및

검사

(2)국가 통계조사 또는 지방 통계조사의 조직 및 전국 또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통계자료의 수집,정리 및 제공

(3)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분석,통계 감독의 수행,국무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GDP통계체계를 작성

(4)각 부처에서 작성한 통계조사표 및 통계표준의 관리 및 조정

국가 통계국은 국가의 통계자동화시스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관리

한다.향 및 진의 통계원은 유관 인원과 함께 농촌 기초 통계 작업을 담당하여,

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의 임무를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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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무원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각 부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의 주

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해당 부처 각 직능 기구의 통계 작성 및 조정,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

조사 임무의 완수,해당 부처의 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통계자료의

수집,정리 및 제공

(2)해당 부처 및 관할 체계 내 기업사업조직의 계획에 대한 집행 현황,통계분

석현황 및 통계 감독의 실시

(3)해당 부처 및 관할 체계 내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 작성 및 조정,해당 부문

통계조사표의 관리

제22조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해당 단위 통계 작성 및 조정,국가 통계조사,부처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

조사 임무의 완수,제공 통계자료의 수집,정리 및 제공

(2)해당 단위 계획에 대하여 집행 상황,통계 분석 진행상황 및 통계 실시를

감독.

(3)해당 단위 통계조사표의 관리,전체적인 통계대장 제도의 수립,유관 기구

또는 유관 인원과 공동으로 완전한 초기 기록제도를 설정

제23조 통계기구,통계요원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관련 단위 및 인원에게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사실과 부합한 통계자료의 요구

(2)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고,부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정을 요구

(3)통계 작업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

통계요원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한 직무를 집행하고 법률에 의하여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통계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발급

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통계요원은 사실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업무상의 도덕을

준수하여야하고,통계 임무 수행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

다.통계기구는 통계요원에 대한 전문 훈련 및 조직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

다.

제25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구,각 부처 및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계요원의 기술 직무 기능을 평가하여야 하고,기술

직무 기능을 보유한 통계요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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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법률 책임

제26조 지방,부처 및 단위의 지도자들 중에 임의로 통계자료를 수정하거나,데이

터를 변조 위조하거나,통계기구나 통계요원들이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데이터

를 변조하도록 무단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하는 자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

분을 내리고,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로 하여금 비평서를 통보하도록 한

다.

지방,부처 및 단위의 지도자 중 통계자료 변조에 거절,거부 또는 데이터 변

조,위조에 거절,거부를 하는 통계요원을 공격하거나 보복을 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 행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형사상

의 책임을 부과한다.

통계요원들 중 통계자료의 변조,데이터의 변조,위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비평서를 통보하며,법률에 의하여 행정처

분을 받거나 관련 부처에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도록 건의한다.

제27조 통계조사 대상이 다음에 열거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하였을 경우에

는,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수정 명령을 내리고,비평서를 통보한다.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직접적인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그 외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요원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1)통계자료를 허위 보고하거나 은닉 보고하였을 경우

(2)통계자료를 위조,변조하였을 경우

(3)통계자료의 보고를 거부하거나 수차례 지연 보고한 경우

기업 사업 조직이나 개인상공사업자가 전항의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경고를 보내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벌금에 처해졌으면,재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데이터를 변조하여

서,명예 칭호,물질 포상,직급 승진 등을 편취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결정한

기관,그 상급 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하여금 편취한 명예 칭호,물질 포상,직

급 승진 등을 취소시키도록 한다.

제29조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국가 기밀을 절도하거나 본 법률에 연관된 기밀 보

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공공 사회에 손해를 주거나 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서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개정 명령을 내리며,형사상의 위법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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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범죄 사실을 구성할 경우에는 법률

에 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수사한다.

제30조 통계기구나 통계요원이 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개인이나 가정의 조

사자료 또는 통계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을 누출하여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간

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31조 국가기관이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이에 대한 심사 과정 또는 통계

조사표의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개정

명령을 내리며,비평서를 통보한다.

제6장 부칙

제32조 민간 통계활동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서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통계조사 활동을 수행하며,사전에 마련된 규정에 의하여 검토 승인을 한다.구

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3조 국가통계국은 본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국무원에 보고하

여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34조 본 법률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국무원이 공포한 『통

계작업 실험 시행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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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세칙

(1987년 1월 19일 국무원 비준,1987년 2월 15일 국가통계국 공포,2000년 6월 2일 국무원 개정안

비준,2000년 6월 15일 국가통계국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이하 통계법이라 칭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통계법에서 지칭하는 통계는 각종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고,통계자료 및 통계 자문 의

견을 제시하고,통계 감독을 실행하는 등의 활동을 총칭한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통계 계획에 대한 분류는 국가통계국의 규정에 의하

여 조정한다.

제3조 국가는 현대 정보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전체적인 국가 통계정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국무원의

각 부처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대 정보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부처 및

관할 계통의 통계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통계정보 공정을 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한

다.국가 통계정보 공정의 수행은 국가통계국의 통일된 지도에 의하여 현급 이

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등급에 따라 담당한다.

제4조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업무 책임제도를 수행하며,평가 및 징벌 제도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통계품질 및 작업 효율을 제고한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

다.

(1)통계조사권:연관 자료의 조사 및 수집,관련 조사회의 소집,통계자료와 연

관된 초기 기록 및 증명서에 대한 검사. 통계조사 대상은 통계법 및 국가

의 연관된 규정에 근거하여,실제와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보고하거나,은닉 보고하거나,보고를 거부하거나,정시에 보고하지 아

니할 수가 없고,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2)통계보고권:통계조사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및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 절차

를 거쳐,상급 지도기관 및 관련부문에 통계보고를 한다.어떤 단위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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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계보고를 방해하거나 훼방할 수 없고,통계자료를 변조할 수 없다.

(3)통계감독권:통계조사 및 통계분석에 근거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

에 대한 통계감독을 수행하며,국가 정책 및 집행에 대하여 검토하고,경제

투자손익,사회 효익 및 성적을 평가하고,기존의 문제들을 검토하여 제기

하며,허위보고,은닉보고,위조,통계자료의 변조 등의 행위를 검사하여,개

선 방안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유관 부처 및 단위는 통계기구 및 통계요

원에 반영 하고,노출된 문제 및 제출한 건의에 대하여서는 즉시 처리를 하

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각 부처,각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 통계 임무

및 해당 지역,해당 부처,해당 단위의 수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분야에서

통계 작업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 한다.

(1)통계기구,통계요원,기타 유관 요원이 집행하는 통계 법규 및 통계제도,정확

하고 적시성이 있는 통계 작성임무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통계 작업의

현대화 수립을 강화한다.

(2)통계요원을 선정,조직화하여 정책과 계획에 관한 토론회 및 경제 연구 및

사회발전 문제에 관한 회의에 참여시키고,통계 업무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한

다.

(3)국가의 통일된 부서의 지시에 의거하여,국정 및 국력에 대한 센서스를 조직

적으로 실시한다.

(4)규정에 근거하여 통계조사계획을 검토 승인하며,비준한 통계조사에 소요되

는 인원 및 경비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국가통계국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에서 집행하

는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에 관한 기관이며,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에 대

하여 조사 감독을 하며,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의 직무상의 권한을 보호하며,동

시에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에 대하여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항하여야 한다.

제2장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제도

제7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유관 부처는 다음에 열거한 3가지

의 상황에 따라 통계제도를 분리하여 수립하고,통계조사계획을 수립하며,규정

에 근거하여 심사 기관의 비준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1)국가통계조사는 전국 성격의 기본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의미하며,국가

통계국이 단독으로 마련하거나 국가통계국과 국무원의 유관 부처가 공동으

로 마련한 통계조사계획을 포함한다.국가 통계조사계획 중에서 신규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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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통계조사는 국가통계국이 국무원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으며,

일반 성격의 통계조사는 국가통계국이 검토 및 비준을 한다.각 지방,각

부처,및 각 단위는 국가통계조사방법에 근거하여 국가 통계조사를 엄격하

게 실시한다.

(2)부처 통계조사는 각 부처의 전문적인 통계조사를 의미한다. 부처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법은 해당 부처의 통계기구가 수립한다.그 중에서 각

부처의 관할 계통 내에 속하는 통계조사 대상은 해당 부처의 지도자가 심

사 승인을 하여,국가통계국이나 해당 등급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보고

한다.해당 부처의 관할 계통을 벗어나는 통계조사 대상은 국가통계국 또는

해당 등급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보고하여 심사와 비준을 받고,그 중에

서 중요한 사항은 국무원 또는 해당 등급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와

비준을 받는다.각 부처 통계조사 관할계통의 구분 방법은 국가통계국과 국

무원의 연관 부처가 공동으로 제출하여,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와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3)지방 통계조사는 지방 인민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 성격의 통계조사를

의미한다.지방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법의 보고와 심사 방법은 성,

자치구,및 직할시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규정하고 국가통계국에 보고한다.

제8조 부처통계조사 및 지방통계조사는 국가통계조사와 중복되거나 모순 될 수

없다.

국가통계조사는 부처통계조사 및 지방통계조사로 업무를 분장하며,국가통계

국과 국무원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구체적으로 협의 한다.

제9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종합 협조가 필요한 통계자료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유관 부처로부터 수집 한다.직접적인 통계조사 수행이 필

요한 것에 대하여서는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법을 작성하여야 하며,통

계법 및 본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심사 및 비준을 거친 후에 실시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 부처가 준비하여 실시한 부처통계조사는

반드시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기본통계자료 또는 종합통계자료를

제출한다.

국가통계국 및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반드시 정한 시기에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부처에 연관된 종합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제10조 통계조사계획은 통계조사의 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통계조사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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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

사를 의미한다. 통계조사 계획에는 반드시 다음의 항목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명칭,조사 기관,조사 목적,조사의 범위,조사 대상,조사 양식,조사

시간,및 조사의 주요 내용.

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계조사방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통계조

사방법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통계조사 대상이 기재할 통계조사표 및 설명서

(2)정리․보고할 종합표 및 설명서

(3)필요한 인원,경비 및 출처

제11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각 부처 통계기구는 심사와 비준

을 위하여 보고된 통계조사계획 및 통계조사방법에 대해 그 필요성,가능성 및

과학적 근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본 시행세칙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

니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수정을 위하여 반환하거나 비준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통계조사방법의 수립 및 심사는 반드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이전에 비준하여 실시한 각종 통계조사 중에서 충분히 수집 가능한 자료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2)상세조사,중점조사,또는 행정기록으로 충분히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통계조사표에 포함할 수 없다.1회의 통계조사로서 충분한 것

은 일반성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연간 통계조사로서 충분한 것은 분

기별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분기별 통계조사로서 충분한 것은 월별

통계조사를 할 수 없다.월 단위 이하의 진도 통계조사는 반드시 엄격한 통

제를 받는다.

(3)신규 통계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소규모로 시험 통계를 작

성하거나 또는 유관 지방,부처 및 기본 단위로부터 의견 청취,진행 가능

성 토론,실질적인 가능성의 보증,조사의 투자손익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인원 및 경비는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주기적인 센서스 실시제도를 수립한다. 주기적인 센서스는 국무

원 및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통계기구 및 유관 부처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며,필요한 경비는 중앙 및 지방 재정이 공동으로 부

담한다.

경상 표본조사의 실시는 반드시 기본 통계단위 센서스 및 행정기록을 근거로

해야 하며,기본 통계단위 및 분포 현황을 명시하여야 하며,과학적인 표본 추

출 계획을 설정하여야 하며,조사 대상 전체 중에서 추출한 표본이 그 대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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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표본오차를 축소한다.

제13조 절차와 비준규정에 따라서 통계조사표에는 우측 상단 모서리에 조사표 번

호,양식 제정 기관,비준기관,비준문서번호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열거한 내용을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통계조사

표에 대하여서는 통계조사 대상은 이에 대한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

으며,통계기구는 이를 폐지할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통계조사개요(방안)에는 의의,조사 범위,계산 방법,분류 목록,조사 양

식,통계 부호 등을 규정해야 하며,비준을 거치고 기관이 동의한 통계조사개요

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수정할 수 없다.

제3장 통계자료의 관리 및 공포

제15조 각 지방,각 부처 및 각 단위는 통계자료의 심사제도를 확립하고,통계자

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보장한다.

각 부처 및 각 기업 사업 조직이 제공한 통계자료는 해당 부처 및 해당 단위

의 지도자 또는 통계 책임자가 심사하고,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상부에 보고한

다.재무회계기구 또는 회계요원이 제공하는 연관 재무 통계자료는 재무회계 책

임자가 심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향 및 진의 통계원이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책

임자 또는 향 및 진의 통계원이 심사하고,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상부에 보고

한다.

제16조 각급 지도기관은 정책,계획,검사 정책,계획 집행 현황,경제 효익 평가,

사회 효익 및 작업 성적,표상 및 징벌 진행 등을 제정하며,통계자료를 사용하

는 것은 반드시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통계자료를 표준으로 한다.

제17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정보에 대한 자문 업무를 완

수하여야 하며,사회 공중 업무를 위하여 공개한 사회 경제 정보를 충분히 이용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 유관 규정에 의하여,통계법 및 통계제도 규정 이외의 통계 정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구체적인 방법은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가격주관부서

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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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각 지방,각 부처 및 각 단위는 국가와 연관된 통계자료의 비밀 보호 관

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통계자료의 비밀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각 지방,각 부처 및 각 단위는 통계자료 서류보관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관,적용 및 이전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서류보관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전체적인 통계자료 정기 공포 제도를 수립한다.국가통계국 통계

조사에서 획득한 통계 자료는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다.국무원 산하 통계부처

의 통계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는 국무원 산하 부처가 공포 한다 :이 중에서 국

가통계국 통계조사에서 획득한 통계자료와 중복되거나 서로 교차되는 것은 국

가통계국과 협의 후에 공포 한다.국무원 산하 부처가 공포하는 통계자료는 공

포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통계국에 보고하여 방안을 마련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유관 부처는 상기의 통계조사에

서 획득한 지방 통계자료를 공포하고,상기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21조 국가는 전체적인 통계자료 품질 관리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각 성,자

치구 및 직할시의 국내총생산 등의 중요 통계자료의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한다.

제4장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

제22조 국가통계국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유관 법률,행정 법규 및 국가 유관 정책과 계획을 근거로 통계업무규정을

제정하고,통계업무 현대화 계획 및 국가통계조사계획을 수립하며,전국 통

계업무 지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에 대

하여 심사 감독을 한다.

(2)전국 GDP통계체계,통계 지표 체계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통계보고표

제도를 제정한다.국가통계표준 및 부처 통계 표준 심사 제도를 자체 또는

유관 부처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3)국무원의 지도하에,유관 부처 조직과 공동으로 센서스와 전국 도시 및 농

촌 경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4)국가에서 제정한 정책과 계획 및 관리 집행의 수요에 따라 전국 성격의 기

본 통계자료를 수집,정리 및 제공하고,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분석,통계예측 및 통계감독을 진행한다.

(5)국무원 각 부처에서 작성한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안을 심사하고,

국무원 각 부처에서 제정 발표한 통계조사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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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국적인 성격의 기본 통계자료를 검사,선정,관리,공포 및 출판하고,전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의 통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7)전국 도시 및 농촌 사회 경제 표본조사팀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

(8)전국통계에 대한 학술연구,통계교육,통계간부의 훈련 및 통계서적 출판과

간행 업무를 조직적으로 지도한다.

(9)통계업무 및 통계과학의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

제2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국가 통계조사 임무를 완수하고,국가 통계표준을 집행하며,전국적으로 통

일된 기본 통계보고표 제도를 수행한다.

(2)해당 행정구역 내의 통계업무 현대화 계획,통계조사계획 및 통계조사방안

을 제정하고,해당 행정 구역 내에 포함된 중앙 및 지방 단위의 통계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하며,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검

사하고 감독한다.

(3)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제정한 계획의 관리를 위해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 및 제공하며,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분석,통계예측,및 통계감독을 진행한다.

(4)해당 행정구역 내의 각 부처의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안을 심사하

고,해당 행정구역 내의 각 부처가 제정한 통계조사표를 관리한다.

(5)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기본 통계자료를 검사,선

정,관리,공포 및 출판한다.성,자치구,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

한다.자치주,현,자치현,시,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해당 등급 인

민정부의 결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

의 통계보고서를 발표한다

(6)해당 행정구역 내의 도시 및 농촌 사회경제 표본조사팀을 통일적으로 관리

한다.

(7)해당 행정구역 내의 각 부처와 각 단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통계 기초

확립을 강화하며,통계 교육,통계 간부 훈련과 통계과학 연구 활동을 강화

한다.해당 행정 구역 내의 인민정부 통계기구 간부,향,촌의 통계원에 대

한 평가와 포상을 수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구는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및 상

위 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로부터 중복된 지도를 받으며,통계업무 상에서는

상위 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위주로 한다.

제24조 향과 진의 統計員은 향과 진의 종합통계의 직능을 집행하며,다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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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다.

(1)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 임무를 완성하고,국가 통계표준을 집행하

고,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본 통계표 제도를 집행하며,통계법규 및 통계

제도를 집행하며,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를 검사하고 감독한다.

(2)국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향 및 진의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정리,

분석,제공 및 관리한다.

(3)해당 향 및 진의 각각의 유관 단위 및 인원을 조직하고 지도하며,농촌 통

계 기초 업무 확립을 강화하고,향 및 진의 통계장부제도 및 통계 서류보관

제도를 확립하며,향 및 진 이하의 통계 업무를 조직한다.

향 및 진의 인민정부는 통계법 등의 유관 규정 및 통계업무의 수요에 근거하

여 전임 또는 겸임의 통계원을 확보하고,전체적인 향 및 진의 통계정보 네트워

크를 확립한다.향 및 진의 통계원과 향 및 진의 통계정보 네트워크는 통계업무

상에서는 현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받는다.

촌의 통계업무는 촌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전문요원이 담당하며,통계업무 상

에서는 향 및 진의 통계원의 지도를 받는다.

제25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 부처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는

해당 부처 종합통계의 직능을 집행하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해당 부처 각 직능 기구(생산,공급과 판매,기본 업무,노동과 인사,재무회

계 등의 기구)의 통계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며,통합적으로 협조하고,

국가 통계조사,부처 통계조사 및 지방 경제조사의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

며,통계법규 및 통계제도를 집행하며,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를 검

사하고 감독한다.

(2)해당 부처의 통계업무 현대화 계획,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안을 제

정하고,해당 부처 및 관할 계통 내의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업무를 체계적

으로 지도하며,통계팀 및 통계기초 업무 확립을 강화한다.

(3)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상위 등급의 지도기관 및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국은 해당 부처의 기본 통계자료,계획을 보고․제공하며,기타 유관

직능기구는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정책,계획 및 경영관리 투자손익 파악을

담당하며,통계분석,통계예측 및 통계감독을 담당한다.

(4)해당 부처가 제정한 통계조사표 및 기본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5)해당 부처의 인사교육기구와 협력하여 해당 부처의 통계교육 및 통계 간부

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해당 부처 통계요원에 대하여 평가와 포상

을 수행한다.해당 부처의 통계과학 연구활동을 강화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유관부처의 통계기구의 설치는 실제 수요,간편성

및 효능의 원칙에 근거하고 통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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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는 해당 단위 종합 통계의 직

능을 집행하며,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해당 기구의 각 직능기구 및 하부 기구의 통계 업무를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통합적으로 협조하며,국가 통계조사,부처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의

임무를 공동으로 완성하며,해당 단위의 통계업무 계획 및 통계제도를 제정

하고 실시하며,통계법규 및 통계제도를 집행하며,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국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주관 부처 소재지의 인민정부 통계기구 또는

향 및 진의 통계원에게 통계자료를 보고하고 제공하며,해당 단위에서 계획

한 집행 현황 및 경영 관리의 투자손익에 대하여 통계분석 및 통계감독을

수행한다.

(3)해당 단위의 통계조사표 및 기본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4)해당 단위 유관 직능 기구와 협조하여 계량 및 검사 제도를 확립하며,전체

적인 초기 기록,통계장부 및 계산 제도를 수립한다.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는 통계업무 상에서 소재지의 인

민정부 통계기구 또는 향 및 진의 통계원의 지도를 받는다.

2인 이상의 통계요원을 갖추지 아니한 중소형 기업 사업 조직에서는 요원을

전문적인 책임 통계 작업에 지정 할 수 있다.

제27조 통계책임자는 해당 부처 또는 해당 단위를 대표하고 통계법 규정 직무를

이행하는 주요 책임 요원을 의미한다.통계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

적으로 해당하는 통계 전문 직무 요건을 구비한 요원이 통계책임자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28조 각 지방,각 부처 및 각 단위는 국가의 유관 규정 및 업무 수요에 근거하

여 통계 전문 기술직무를 설정한다.

제29조 통계 전문 기술 직무를 구비한 요원의 이동은 해당 지구,해당 부처,및

해당 단위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 책임자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그 중에서 중급

이상의 통계 전문 기술 직무를 구비한 요원의 이동은 상급 통계기구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주요 책임자의 이동은 상급 인

민정부 통계기구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향 및 진의 통계원의 이동은 현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동의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각 부처 및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책임자의 이동은 상급 주관 부처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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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제30조 국가 통계국 및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요원에

대하여 직무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소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국가통계국 및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요원의 충원을 담

당하고 통계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징벌

제31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각 부처,각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 또는 기

업 사업 조직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

계원 또는 단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한다.

(1)통계제도 및 통계방법 개혁과 완수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자

(2)규정된 통계조사 임무의 완수,통계자료 정확성의 보장 및 적시성의 분야에

서 주요하게 공헌한 자.

(3)통계분석,통계예측 및 통계감독의 수행 분야에서 주요하게 공헌한 자.

(4)현대 정보 기술의 운용 및 배포의 분야에서 주요한 결과를 낸 자.

(5)통계교육 및 통계 전문 교육의 개선,통계 과학 연구의 수행 및 통계 과학

수준의 재고 등의 분야에서 주요하게 공헌한 자.

(6)사실성의 견지,합법적인 업무처리,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위법 행위방지

와 관련하여 현저한 결과를 낸 자.

(7)통계 위반행위 고발 및 신고에 공로가 있는 자.

포상은 일반 상장,공적 기록,공적 대기록,진급,승직,명예칭호 수여 등으로

분류하고,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상금은 국가 및 기업 사업 조직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관 경비에서 지출한다.

제32조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은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서 칭하는 사정이 중한 위

법행위이다.

(1)통계자료의 수치나 수치의 비율을 비교적 큰 차이로 허위보고,은닉보고,위조

또는 개조.

(2)통계자료의 허위보고,은닉보고,위조,또는 정정 또는 제출 거부를 하고,2

년 이내에 재발하였을 경우.

(3)통계자료의 허위보고,은닉보고,위조,또는 정정 또는 제출 거부를 수차례

하여 개정 명령을 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한 경우.

(4)통계자료의 허위보고,은닉보고,위조,또는 정정 또는 제출 거부를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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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 중대한 결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5)통계검사 수검 시에 상황 제공을 거부하거나,초기 자료,통계 대장,통계보

고표 및 통계와 유관한 기타의 자료를 허위보고 또는 변형,은닉,폐기한

경우.

(6)폭력 또는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여,통계조사를 방해 혹은 거부한 경우.

(7)국가통계국이 위법으로 인정하는 기타의 행위.

제33조 기업 사업 조직이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들 중 어느 하나

에 속하였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경고를 하고 5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인상공사업자가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들 중 하나에 속하

였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경고를 하고 1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34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통계법 제29조 제2항에서 열거한 위법행위를 범하였

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개정 명령을 내리며,다시 이 개

정 명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당초의 위법 처분 보다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35조 해외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진행하는 통계조

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는 대외 통계조사 자격을

갖춘 기구에 위탁한다.

통계조사의 범위는 성,자치구,및 직할시의 행정구역 이내로서 특정한 증명

문서 및 통계조사방안을 성,자치구,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제출 신

청하면 성,자치구,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통계조사의 범위가 성,자치구,및 직할시의 행정구역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

한 증명 문서 및 통계조사방안을 국가통계국에 제출 신청하고 국가통계국이 검

토․승인한다.

제36조 본 시행계획은 공포일자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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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3

한중양자협력회의 관련 사진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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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주성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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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4

한중양자협력회의 대비 질의서

Ⅰ.중국의 국가통계제도 및 통계법령

1.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집중형인가,분산형인가?

-분산형이라면 어떤 기관들이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가?

-국가통계시스템에 비정부기관이 포함되어 있는가?만약 있다면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시오.

2.중국의 통계활동관련 법령체계

◦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통계법 외에 통계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오.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중국의 법률체계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3.중국의 통계법령의 개정절차

◦ 통계법 등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되

는가?

-개정안은 국가통계국에서 마련하는가?아니면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마련하는가?

-구체적인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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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마련 시 다른 부처 등 관계기관과 국민 등의 의견은 수

렴하는가?

4.중국의 통계활동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통계만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아

니면 지방정부,중앙은행 및/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민간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에서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

자료 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국가통계국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면,협조는 잘 되는가?

◦ 다른 정부기관이 통계법의 각종 규제(또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 통계조사에서 통계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에는 국가통계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응답거부자 등에게 실제로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는가?

5.향후 중국의 통계활동 관련법령의 개정계획

◦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을 향후 몇 년 내에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통계제도를 국가통계시스템에 도입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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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중국의 통계교육 체계 및 내용

1.중국의 통계교육 체계

◦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의 통계인력들에 대한 통계교

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2.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의 구성 및 기능 관련

◦ 국가통계교육훈련에서 통계교육센터의 위상 및 기능은?

-국가 차원의 통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은?

-하부조직의 구성현황 및 하부조직별 구체적인 기능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통계교육과정의 현황 및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현황 및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 통계교육센터에서는 전임교수요원을 어떻게 충원 및 관리하고

있는가?

-대학교수 등을 교수요원으로 위촉하고 있는가?

3.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 실시 현황 및 방향

◦ 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 운영현황 및 관리방법 등

-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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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중국의 통계조정제도

1.통계작성의 승인 관련

◦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통계의 종류 및 기준은 무엇인가?

◦ 국무원의 통계비준 과정과 검토내용

-다른 통계와 조사항목과 대상이 유사한 경우 처리 방법

-비준된 통계의 유효기간

(2006년 말 현재 작성되고 있는 국가통계수,조사,보고 분리)

◦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는 부문통계의 사전 검토 절차 및 내용

◦ 국무원 비준과 통계국에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통계의 종류

◦ 통계작성비준의 취소 요건 및 절차

◦ 1회한 통계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

2.국가통계조정 담당기관

◦ 국가통계국에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수

◦ 국가통계국의 통계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기능)

◦ 민간통계작성기관의 조직 및 인력,통계작성에 대한 조정 기능

3.통계결과의 공표

◦ 작성한 통계결과의 공표시 사전 심사 절차 및 심사 담당기구

◦ 각 기관별로 공표한 통계의 결과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관리 방안

4.통계법 위반행위

◦ 사전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조

치내용(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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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각급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관리

◦ 각급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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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1]:영문 또는 중문 혼용

Ⅰ.TheNationalStatisticalSystem(NSS)and the

StatisticallegislationofChina

1.thenationalstatisticalsystem ofChina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집중형인가,분산형인가?

-분산형이라면 어떤 기관들이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가?

-국가통계시스템에 비정부기관이 포함되어 있는가?만약 있다면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시오.

◦ How doestheNSSofChina-centralizedordecentralized?

-Ifitisdecentralized,whichorganizationdoesincludeintheNSS?

-Arethereanynon-governmentalorganizationintheNSS?If

any,pleaseexplaintheexamples.

2.thelegislationrelatedtoChinesestatisticalactivities

◦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통계법 외에 통계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오.

◦ How does the legislation related to statisticalactivities

constitute-laws,enforcementordinances,etc.?

-Arethereanylawsandenforcementordinancesrelatedto

statisticalactivitiesexceptthestatisticallaw?Ifany,please

explainthemajorcontentsofthem.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중국의 법률체계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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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theNSSofChinareflectedintheChinesestatistical

legislation?Inotherwords,dotheChineselawsand any

otherordinances,etc.includethingsrelatedtotheNSSof

China?

3.therevisionprocedureofstatisticallegislationinChina

◦ 통계법 등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되

는가?

-개정안은 국가통계국에서 마련하는가?아니면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마련하는가?

-구체적인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개정안 마련 시 다른 부처 등 관계기관과 국민 등의 의견은 수

렴하는가?

◦ Which procedurehavethestatisticallaw and enforcement

ordinancesbeenrevisedthoroughinChina?

-Have the NationalBureau ofStatistics ofChina been

preparing the revised drafts? Otherwise, have other

departmentororganizationbeenpreparing?

-How isthedetailedrevisionprocess?

-When preparing the revision draft,do you have any

proceduretogetideas,opinionsorsuggestionsfrom other

relatedorganizationandpeople?

4.thecontentsofthestatisticallegislationinChina

◦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통계만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아

니면 지방정부,중앙은행 및/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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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 Whichorganizationsareundertheregulationofthestatistical

law inChina?

-Isthestatisticallaw regulatingthestatisticsproducedby

only central government offices? Otherwise,are other

organizations-localgovernmentoffices,thecentralbank

and/orotherpublicorganizations-alsoregulatedbythe

law?

-Isstatisticsproducedbyprivateorganizationalsoregulated

bythelaw?Ifany,pleaseexplainthem.

◦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에서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

자료 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국가통계국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면,협조는 잘 되는가?

◦ Have administrative data been used forthe purpose of

producingtheofficialstatisticsinChina?

-Are/Isthereanyprovision(s)relatedtousingadministrative

datainthestatisticallegislationincludingthestatisticallaw

inChina?

-IfNBSC havebeenreceivedadministrativedatafrom other

governmentagencies,doyouhaveagoodrelationshipwith

them togetadministrativedata?

◦ 다른 정부기관이 통계법의 각종 규제(또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 Ifother governmentdepartmentor agency violated the

regulation(orduty)in the statisticallaw,how did N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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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thatcase(ortakesanctionsagainstthatagency)?

◦ 통계조사에서 통계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에는 국가통계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응답거부자 등에게 실제로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는

가?

◦ Whenarespondentrefuseorevadetomakeananswerina

censusorsurvey,how doesNBSCmanagethatcase(ortake

sanctionsagainsthim/her)?

-Whenarespondentrefuseorevadetomakeananswerina

censusorsurvey,haveNBSC everimposedthefineagainst

him/her?

5.thefuturerevisionplanaboutstatisticallegislationinChina

◦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을 향후 몇 년 내에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통계제도를 국가통계시스템에 도입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되는가?

◦ DoesNBSC haveaplantorevisethestatisticallegislation

includingthestatisticallaw?

-IfNBSChaveaplan,whichstatisticalsystem doyouthink

tointroduceintheNSSofChina?

Ⅱ.thenationalstatisticaltrainingsystem inChina

1.thenationalstatisticaltrainingsystem i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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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의 통계인력들에 대한 통계교

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 How ismakeupofthenationalstatisticaltrainingsystem for

statisticianswhoareworkingintheNBSC,othergovernment

departmentsandagencies,localgovernmentdepartmentsand

agenciesorpublicorganizationinChina?

2.thestructureand function oftheStatisticalTrainingCenter

underNBSC

◦ 국가통계교육훈련에서 통계교육센터의 위상 및 기능은?

-국가 차원의 통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 WhichstatusandfunctionhastheStatisticalTrainingCenter

inthenationalstatisticaltrainingsystem?

-DoestheCenterplayamajorroleinthenationalstatistical

trainingsystem?

◦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은?

-하부조직의 구성현황 및 하부조직별 구체적인 기능

◦ How istheCentermadeup of(lowerbranch,division or

subsection)?

-WhatfunctiondothelowerbranchoftheCenter?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Whoisthetraineeinth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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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통계교육과정의 현황 및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현황 및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 How aboutthedetailson statisticaltraining course-the

numberandcontentsofcourses?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 How havetheresultsofthetrainingbeenevaluatedinthe

Center?

◦ 통계교육센터에서는 전임교수요원을 어떻게 충원 및 관리하고

있는가?

-대학교수 등을 교수요원으로 위촉하고 있는가?

◦ DoestheCenterrecruitandmanagethefull-timeprofessoror

instructor?Ifdo,andHow?

-DoestheCenteroutsourcetheprofessororinstructor?

3. the current course and future plan about statistical

e-learning(orcyber-training)

◦ 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 운영현황과 개설준비 및 관리방

법 등

-e-learning또는 cyber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

◦ DotheCentersetupthee-learningorcyber-training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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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o,pleaseexplain which coursesareand how do the

Centerprepareandmanagethecourses.

-Ifso,how doyoudevelopthecourses?

Ⅲ.thenationalstatisticalcoordinationinChina

1.통계작성의 승인 관련

◦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통계의 종류 및 기준은 무엇인가?

◦ 국무원의 통계비준 과정과 검토내용

-다른 통계와 조사항목과 대상이 유사한 경우 처리 방법

-비준된 통계의 유효기간

(2006년 말 현재 작성되고 있는 국가통계수,조사,보고 분리)

◦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는 부문통계의 사전 검토 절차 및 내용

◦ 국무원 비준과 통계국에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통계의 종류

◦ 통계작성비준의 취소 요건 및 절차

◦ 1회한 통계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

1.关于统计调查的批准

◦ 依法应该经过国务院批准的统计种类

◦ 国务院统计批准的程序和审批内容，准则

-类似其他统计项目的内容处理办法

-批准的有效期为多年

2006年末现在，公布的统计种类（分别调查和报告）

◦ 对不必国务院批准部门统计的审批程序和内容

◦ 不必向统计局报告和批准的统计种类

◦ 取消批准的条件和程序.

◦ 1次性统计调查管理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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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통계조정 담당기관

◦ 국가통계국에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수

◦ 국가통계국의 통계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기능)

◦ 민간통계작성기관의 조직 및 인력,통계작성에 대한 조정 기능

2.关于担任统计设计管理的机构

◦ 担任统计设计管理机构和人员数（包括地方政部统计部门）

国家统计局和地方政部有关部门的关系.

◦ 国家统计局有关部门和职员的具体的任务内容

◦ 对民间统计机关的组织，统计人员和统计活动管理方案.

3.통계결과의 공표

◦ 작성한 통계결과의 공표시 사전 심사 절차 및 심사 담당기구

◦ 각 기관별로 공표한 통계의 결과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관리 방안

3.关于统计资料公布

◦ 统计资料公布以前怎么审批，谁负责

◦ 对每家统计机关公布的统计资料国家统计局的前后管理方案

4.통계법 위반행위

◦ 사전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조

치내용(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4.关于违反统计法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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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违反统计法行为处理办法（分别政府部门和民间部门）

5.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각급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관리

◦ 각급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방안

5.关于对统计机关支缓和管理方案

◦ 对各级各部门统计机关人员和预算支缓和管理方案

◦ 对各级各部门统计机关技术上指导和支援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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